
극동 학  학원생 전
<극동규정 제192호> <시행  2017.07.10.>

제    정 : 2017.07.10.

제1  총

제1조( 적)  전  적공동체  학원 원들  가 는 가  본적  보호하고, 그 수

 향상시킴 로  간 로  존엄과 가  실현에 바 함  적 로 한다. 

제2조( 본원 ) ① 학원생  원과 함께 적공동체  원 로 존 받   가져야 한다.

  ② 학원생  어 한 신체적, 언어적, 적 폭력 로  롭고 안전한 환경에  학업하고, 연 하고, 

근로할  가져야 한다.

  ③ 학원생  별, 학력, 적, 나 , 애, 종  또는 정 적 향 등 로 해 차별받아 는 아니 다.

제2  학원생  

제3조(  결정 ) 학원생  사생활   가 , 연  학업  건강, 안전, 혼 과  보호, 가

족생활 등  할 에  않는다.  

제4조(학업연 ) ① 학원생에게 보  학업과 연  회가 당하게 박탈 어 는 안 , 학 과정  

  정당하  않  로 학업  단  않   가 다.

  ② 학원생  신  전공과 연 주제에 해 전문적  학업, 연 , 훈련 및  받   가

다.

  ③ 학원생  학업과 연 에 필 한 연  공간 및 학내 원시  함에 어  정당한 가 보

어야 한다.

  ④ 학원생  ‧박사 학  취득  한 척 수  객 적 에 라 평가 어야 하 , 평가 결과는 

 또는 담 로 공 어야 한다. 

제5조(저 ) ① 학원생  연  아 어 제시, 연  과정 참여 등 신  상당  여한 연  출판물

에 공저 로 등록  가 다.

  ② 학원생  해당 야  학계에  반적 로 받아들여 는 신  주 적 고, 창적  아 어  연

방법  반 로 한 연  결과에 해 제1저 로  저  가 다.

제6조(공정한 심사  받  ) ① 학원생  신  연  결과에 해 공정한 심사  받  가 다.

  ② 평가항  체적 고 객 적 어야 하 , 과정  투 하고 공정하게 루어져야 하고, 그 결과는 

로 제공 어야 한다.

  ③ 학원생  신  학업‧연 결과 평가에 해 평가 에게  제 할 수  평가 는 에 한 

충 한  제공할 책  갖는다.

제7조( 사결정에 참여할 ) ① 학원생   전에  시  들  제 화 고 시행 는 과정에 

참여할 수 는  가 다.

  ② 학원생  학원 조  ‧ 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 가 다.

  ③ 학업 및 연  련  학원  결정과 그 사항에 해 알  가 다.

제8조(조  ) ① 학원생  조 로  채 는 과정에  채 조건과 방식  체적 로 알 가 

고, 공정한 채 심사  받   가 다. ② 학원생과 학습조 , 연 조 , 연 과제 연 원 등 로 

학문적‧ 체적 근로  제공하는 경  확한 근로시간, 근로내 ,  정보  제공하고 수하여야 

한다.

제9조( 정 에 한 알 ) ① 학원생  본  참여하는 연 과제  산 및 출 등 정 상황에 

해 알  가 다.

  ② 학원생  학과‧전공‧프로그램별로 제공 는 조  학  등 산과 출 등 정  상황에 해 알

 가 다.

  ③ 든 학원 학과‧전공‧프로그램  정  투 하고, , 해하  쉽게 공개 어야 한다. 

제3  학원생  보호

제10조( 당한 에 한 거 ) 학원생  신   및 연  계가 없는 당한  거 할  

가 다.

제11조( 수 변경  ) ① 수는 학 논문 및 연 에 주  역할  담당하여, 학생  실히 



하여야 한다.

  ② 수  휴 , 파견 및 그 밖  사 로 학생  할 수 없는 경 에는 학생  수  변경할 

수 다.

  ③ 제2항 또는 타 가피한 사 로 학생  수  변경하고  희망하고, 학원 (학과  등)  사

가 타당하다고 정 는 에는 수  확 절차  생략하고, 학생 본  수변경원  학과에 제

출하여 수  변경할 수 다.

제12조(해결절차) ① 학원생  에  시   해당하는 경  공식적 로 문제  제 할 수 는 

절차에 한 정보  받   가 다.

  ② 원회 등 문제해결 가 열 는 경  비공개 원  보 어야 하 , 학원   무  가  

학원생  거   롭게 채택할 수 다.

제13조( 학 원  책무) ① 학원  든 원   전에  시   알고  존 하고 

실현해야할 책  가 다.

  ② 학원  적공동체  원 로  본 전  포함한  주 적 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그 밖  ) 학원생  는  전에 열거  아니하 다는 로 경시  아니한다. 

제1조(시행 )  규정  2017년 07월 10  시행한다. 


